
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매뉴얼

Ⅰ  개요

❍ 예외적 여권사용이란? 

    영주, 취재, 보도, 긴급한 인도적 사유, 공무,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

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

것입니다.

    ※ 관련 규정 : 여권법 제 17조 제1항, 여권법 제 26조

❍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

 ·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
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
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

 ·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

 ·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·질병으로 
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

 · 외교·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
공무활동을 위한 경우

 ·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
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

❍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

 · 허가 소요 기간은 30일 이상이며,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구비 서류가 완비

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임

   -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

   - 기허가사업은 7일 소요 

   - 안전대책(경호 및 숙소) 변경 시 2주 이상 소요 



Ⅱ  신청 방법

◆ 메뉴위치 : 민원신청 > 여권민원 >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

1. 신청인 정보 확인

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

※ 본인 인증 방법 : 공동인증서, 휴대폰인증, 신용카드 인증



2.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



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.

② ‘신청서 다운로드’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며, ‘신청서 업로드’를 

통해 최대 50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   ※ 신청자 인적사항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접수가 반려됩니다. 

   신청자 정보 입력시 반드시 여권상의 여권번호, 생년월일, 영문성명(공백포함)을 

입력해주셔야 합니다. 

③ 첨부파일은 하나의 PDF파일만 올릴 수 있으며, 최대 20MB까지 가능합니다.



3. 민원처리 현황

■ 처리상태

 ① 접수완료 :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이 완료된 상태

 ② 발급대기 :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는 상태

                (발급대기 상태에서 30일 동안 출력버튼 클릭 가능) 

   ※ 출력 전 반드시 팝업차단 해지 및 출력테스트 필요

   ※ 원본 출력 후 재출력 불가 하나, 파일 저장 후 재출력 가능

 ③ 서류보완 : 서류보완이 필요하며, 보완 후 재신청이 필요한 상태

   ※ 재신청시 구비서류는 2개 첨부(보완서류가 포함된 전체파일, 보완된 파일)

  

   



 ④ 불허 :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

 ⑤ 발급완료 :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출력이 완료된 상태

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서 샘플


